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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회생법원은 설명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구조조정모델인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신모델을소개하였습니다.

기업구조조정그룹 Corporate Restructuring Group

변호사이은재
T: 02.772.4342
E: eunjai.lee

@leeko.com

변호사이완식
T: 02.2191.3006
E: wanshik.lee

@leeko.com

변호사이정현
T: 02.2191.3041
E: junghyun.lee

@leeko.com

1. Pre-ARS제도의구체적운영방법

Pre-ARS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기 전에 법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여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를 조정하거나
구조조정에 관한 협상을 하는 예방적 구조조정 제도로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ARS(자율적 구조조정)제도가 활용되고는 있으나 이 절차는 회생신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낙인 효과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채권자들과
자율적인협상을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제도를도입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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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절차는 민사조정법의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것으로서 채무조정을 원하는
기업이 서울회생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Pre-
ARS는 재정위기 상황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기에 회생절차 개시의
요건(파산원인으로서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 “채무조정(Pre-ARS)” 신청을 하면 조정재판부로 사건이
배당되는데, 이 조정절차는 비공개절차로 진행하고, 조정준비기일을 포함하여
조정기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절차에서는 채무자, 채권자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채무자 기업의 비용으로 채권자들을 위한
자문 담당 법무법인과 회계법인등 전문가를선임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채무조정(Pre-ARS)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져 기업과 채권자들 사이에 채무조정 약정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호 약정서 작성을 하고 채무자 기업은 조정신청을 취하하게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채무자 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생신청, 워크아웃 신청,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신청 등을 하고 조정신청을 취하하게
됩니다. 물론 Pre-ARS에서 워크아웃, P-Plan 회생절차를 통한 조정을 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Pre-ARS를 신청하는 채무자로서는 채권자가 수긍할 수 있는 채무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법률 및 회계자문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조정안의 근거수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Pre-ARS의
상대방이 되는 채권자로서도 채무자의 비용으로 자문담당 법률 및 회계자문사를 둘
수 있는 바, 상호 약정서 체결을 위해서라도 채무자가 제시하는 채무조정안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Pre-ARS는 다수의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한꺼번에 조정하기 보다는 5인 이하의 금융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되기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하이브리드구조조정제도의구체적운영방법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과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를 결합하여 함께 진행하는 구조조정 절차로서, Pre-ARS 제도 또는
일반적인 사건 접수를 통해 회생신청을 한 채무자 기업이 이미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거나 동시에 신청한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은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방식에 의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워크아웃과 함께 회생신청을 한 채무자 기업에
대하여 회생법원은 ①(신청단계) 기업이 강제집행 위험 없이 워크아웃 협상을
진행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포괄적 금지명령 및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적 허가를 발령하고, ②(개시단계)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협상
기간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회생절차개시 보류 결정(최장 3개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 가능)를 발령하는것입니다.

워크아웃을 통해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이 의결되면 채무자기업은 회생신청을
취하하고, 만약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이 의결되지 못하면 채무자 기업이 원하는
경우 법원의회생절차개시결정을 통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것입니다.



[수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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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판교 북경 호치민시티 하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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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서울회생법원이 시도하는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회생신청이라는
낙인효과없이 선제적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절차로서의 활용이 주목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구조조정 그룹은 사전적, 예방적 구조조정 절차의 채무자,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을 자문한 풍부한 경험으로 고객에게 최선의 자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서울회생법원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활동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무활용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제공하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mailto:mail@leeko.com
https://www.leeko.com/
https://www.leeko.com/leenko/intro/location/seoul.do?lang=KR
https://www.leeko.com/leenko/intro/location/pangyo.do?lang=KR
https://www.leeko.com/leenko/intro/location/beijing.do?lang=KR
https://www.leeko.com/leenko/intro/location/hochiminh.do?lang=KR
https://www.leeko.com/leenko/intro/location/hanoi.do?lang=KR
https://www.leeko.com/leenko/news/newsLetterList.do?lang=KR

	슬라이드 번호 1
	슬라이드 번호 2
	슬라이드 번호 3

